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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발의부서 : 대학원교학처(대학원사무2팀)

1. 개정 사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필수 지표 충족을 위해, 외국인 학생의 단순 동영상 강의 이수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명문화하여 인증 평가 대비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제54조(수강신청 학점의 제한)에 이어 제54조의 2(국내 체류 외국인 학생의 특례) 조항을 

삽입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단순 동영상 강의 수강 학점을 제한

3. 해당(관련)부서 합의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임

4. 신․구 대비표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제54조의 2(국내 체류 외국인 학생의 특례)

국내 체류 외국인 학생은 비대면 비실시간 

동영상 100%로 구성된 과목을 해당 학기 총 

이수학점의 30%까지만 이수할 수 있다.

부   칙<20○○. ○.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